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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 개요

감정평가 목적1.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평창동롯데캐슬로잔아파트”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 토지( ,

건물)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2.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 , 「 」 「 」 「

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3.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3.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5 1「 」 

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 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 “ ”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

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3.2.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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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법의 선정4.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4.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7 ( )「 」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①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②

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③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④

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감정평가방식11 ( )「 」 ❚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1.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2. : ,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3.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12 ( )「 」 ❚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이하 주된 방법 이14 26 ( " "①

라 한다 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 ,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 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1②

용하여 산정 한 가액 이하 시산가액 이라 한다 을 제 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 ) [ " ( )" ] 11算定 試算價額

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 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

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 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 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2 1③

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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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기준3 ( )「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 」

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토지의 감정평가14 ( )「 」 ❚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 조 제 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3 1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건물의 감정평가15 ( )「 」 ❚

감정평가법인 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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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4.2. 

일괄 구분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4.3. ·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5. 

기준시점 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년 월 일입9 2 2024 6 26「 」 

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방식에 12 1「 」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시산가액을 합산하여 . 

산정하였습니다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감정평가에 관한 . 3 1 , 「 」 「

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12 14 , 」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 12「 」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 15 . 12「 」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현황 본건 건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상1 15 , 

태 불량 일부 건물의 파손 및 손상 등으로 경제적가치 없다고 판단되어 평가제외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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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6. 

실지조사는 년 월 일2024 6 26 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7. 

시산가액 산정을 위한 단가는 유효숫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곱미터 당 가- , ( )㎡

격이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였습니다100,000 .

일련번호 가 건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상태 불량하며 일부 건물의 파손 및 손상 등으로 건물- ( ) , 

의 경제적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는 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2021.09.03. , 「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되었는 바 이를 고려하여 30 ( ) , 」 

가격결정하였습니다. 

본건 주택건설사업계획지 면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상은 로 되어 있으나 주택건설- 8,122 , ㎡

사업계획상 대지면적은 로 이는 사업계획승인 후 지적정리 시 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준8,121 1 , ㎡ ㎡

공 시 정리 예정으로 관할구청 주택관리과 에 확인하였는 바 공매 진행 시 이해관계인은 이점 유의( ) , 

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 호 사업주체가 한가람피- 2024.05.30.( 2024-65 ) 

엔씨 유한회사에서 신영부동산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업기간 로 변경승인 고( 2021.11.1.~ 2027.03.30.)

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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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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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개요

토지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 상

지 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 )㎡

1
종로구

평창동
113-1 4,400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2
종로구

평창동
114-19 177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3
종로구

평창동
114-20 63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4
종로구

평창동
114-22 2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5
종로구

평창동
577-20 5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임야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6
종로구

평창동
577-5 573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임야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7
종로구

평창동
577-6 588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임야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8
종로구

평창동
66-174 33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9
종로구

평창동
66-189 47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도로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0
종로구

평창동
66-190 5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1
종로구

평창동
66-191 5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2
종로구

평창동
66-195 69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3
종로구

평창동
66-3 850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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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 상

지 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 )㎡

14
종로구

평창동
66-4 886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5
종로구

평창동
66-55 23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6
종로구

평창동
66-77 31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7
종로구

평창동
66-78 31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8
종로구

평창동
577-18 144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임야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19
종로구

평창동
577-19 85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임야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20
종로구

평창동
66-192 4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21
종로구

평창동
113-9 87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22
종로구

평창동
113-5 938 종전주1 주거나지 임야 맹지

부정형

급경사
2,536,000

23
종로구

평창동
113-6 849 종전주1 주거나지 임야 맹지

부정형

급사지
2,536,000

24
종로구

평창동
113-7 877 종전주1 주거나지 대 세로 가( )

부정형

완경사
2,846,000

25
종로구

평창동
113-8 873 종전주1 주거나지 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3,555,000

26
종로구

평창동
114 271 종전주1 주거나지 전 맹지

사다리

평지
3,099,000

27
종로구

평창동
114-2 397 종전주1 주거나지 대 소로한면

사다리

평지
3,744,000

28
종로구

평창동
454-7 53 종전주1 상업기타 대 세로 가( )

사다리

완경사
4,056,000

29
종로구

평창동
454-8 53 종전주1 주거나지 대 맹지

사다리

완경사
2,6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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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 상

지 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 )㎡

30
종로구

평창동
113-10 611 종전주1 주거나지 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3,555,000

31
종로구

평창동
113-11 5 종전주1 주거나지 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3,555,000

32
종로구

평창동
66-194 1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33
종로구

평창동
66-193 9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34
종로구

평창동
66-6 1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35
종로구

평창동
66-95 2 종일주2

주택건설

사업부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층이하 고도지구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평(1): , 2 (7 ), (20m ), (2021-09-03)(

창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113-1 ), (2020-07-02)( ), <

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 ( :54-236m)< >, <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 ) <

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고도지구결정변경 안 이하완하시 이하 건축선>, (2023-07-06)( ( )( )(24m ( 28m ))),

(2022-03-18)

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층이하 고도지구 이하 지구단위계획구(2,4,12,14,15,20,32,35): , 2 (7 ), (20m ), 

역 평창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2021-09-03)( 113-1 ), (2020-07-02)( ), <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 :54-236m)< >, 

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 ( ) <

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고도지구결정변경 안 이하완하시 이하>, (2023-07-06)( ( )( )(24m ( 28m ))),

건축선(2019-03-15)

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층이하 고도지구 이하 지구단위계(3,5,6,7,10,11,13,16,17,18): , 2 (7 ), (20m ), 

획구역 평창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2021-09-03)( 113-1 ), <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 ( :54-236m)< >, <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고도지구결정변경 안 이하완하시 이하(2023-07-06)( ( )( )(24m ( 2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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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층이하 고도지구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8,9,19,33,34): , 2 (7 ), (20m ), 

평창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2021-09-03)( 113-1 ), <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 ( :54-236m)< >, <

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 ( ) < >, 

관리계획 입안중 고도지구결정변경 안 이하완하시 이하 건축선(2023-07-06)( ( )( )(24m ( 28m ))), (2019-03-15)

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층이하 고도지구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평(21): , 2 (7 ), (20m ), (2021-09-03)(

창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접합 소로 류폭 접합 가축사육제한구113-1 ), (2020-07-02)( ), 1 ( 10m~12m)( ), 

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 ( :54-236m)<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 >, ( ) <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고도지구결정변경 안 이하완하시 >, (2023-07-06)( ( )( )(24m (

이하 건축선28m ))), (2022-03-18)

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전용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22,23,26,29): , 1 , <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 ( :54-236m)< >, <

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 류폭 미만 접합 일단의주택(24,28): , 1 , , 3 ( 8m )( ), 

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 >, (

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54-236m)< >, < >, ( )

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 >, (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안( )( ))

일련번호 도시지역 제 종전용주거지역 소로 류폭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25,27,30,31): , 1 , 1 ( 10m~12m)( ),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54-236m)<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 ( ) <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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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 상황3.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3.1.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3.2.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건축면적( )㎡ 건폐율(%)
주용도 구 조 층 수 사용승인일

연 면 적( )㎡ 용적률(%)

가
종로구

평창동
454-7

26.41 49.83 다가구용

단독주택

가구(3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하 층1 / 

지상 층2
1997.05.22

88.85 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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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거래사례1. 

토지단가 유효숫자 셋째 둘째 자리 미만[ : ( ) 절사]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일자 총거래금액 원( )
토지단가

원( / )㎡
건물면적( )㎡ 지 목 사용승인일 토지거래가액 원( )1)

ㄱ

종로구

평창동

66-161

198

종일주2

상업용 2022.04.29 1,743,000,000

7,480,000

492.8 대 1994.02.28 1,482,801,600

ㄴ

종로구

평창동

39-2

1,362

종일주2

아파트 2023.04.28 8,101,528,873

5,940,000

- 전 - 8,101,528,873

ㄷ

종로구

평창동

외187-1

664

종일주2

상업나지 2022.04.19 6,011,999,999

9,050,000

- 전 - 6,011,999,999

ㄹ

종로구

평창동

455-5

400

종전주1

단독 2023.09.07 2,450,000,000

6,010,000

284.31 대 1984.07.14 2,404,510,400

ㅁ

종로구

평창동

509-5

373

종전주1

단독 2022.01.18 1,750,000,000

4,690,000

185.49 대 - 1,750,000,000

ㅂ

종로구

평창동

503-1

638

종전주1

단독 2022.04.29 3,370,000,000

5,280,000

- 대 - 3,370,000,000

ㅅ

종로구

평창동

455-10

304

종전주1

단독 2022.05.11 2,850,000,000

9,030,000

261.27 대 1986.12.17 2,745,492,000

ㅇ

종로구

평창동

197-1

226.5

종일주2

상업용 2022.04.04 1,850,000,000

6,080,000

577.08 대 2005.07.19 1,379,102,720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Ⅴ.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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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례2. 

1) 토지거래가액 총거래금액 건물추정가액 = –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 )㎡
비고

지 목

a

종로구

평창동

111-21

533 종전주1

단독

2024.01.17 일반시가 7,210,000 -

대

b

종로구

평창동

110-1

2,155 종전주1

상업용

2024.03.05 경매 7,270,000 -

대

c

종로구

평창동

외98-2 

489 종전주1

주상기타

2022.12.01 일반시가 4,860,000 -

대

d

종로구

평창동

76

1,708 종일주2

상업용

2023.07.03 일반시가 5,610,000 -

대

e

종로구

평창동

외39-1 

165 종일주2

아파트

2023.01.13 일반시가 9,930,000 -

대

f

종로구

평창동

150-7

241 종일주2

상업용

2022.12.28 일반시가 8,730,000 -

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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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가격수준3. 

경매통계4.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가격수준 원( / )㎡ 비 고

미성숙 상가지대 종일주2 상업나지 중로변 8,200,000 ~ 8,500,000 본건 유사

고급 주택지대 종전주1 단독 세로변 4,800,000 ~ 5,500,000 -

지 역 기 간 물건종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근 년1

토지 50.79 62.07 8

주택 72.09 71.11 12

출처[ : 태인법원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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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원가방식의 적용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1.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1.1.1. 

공시지가기준법 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 3 1「 」 

의 대상이 된 토지 이하 대상토지 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 " ")

고 인정되는 표준지 이하 비교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 ")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을 말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비교 x 개별요인 비교 x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 ·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

정되는 다음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 2024.01.01]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소재지 지 번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 )㎡

1~21, 

32~35
A

종로구

평창동
113-1 4,400 종일주2 상업나지 대 광대소각

부정형

평지
4,902,000

22~31 B
종로구

평창동
454-4 612 종전주1 주거기타 대 세로 가( )

사다리

완경사지
2,996,00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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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점수정. 

시점수정 이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적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 ” . 

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19 ·「 」 

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 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 · . ·

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산정❚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 ” · · ·

요인을 말합니다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 

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표준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A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거지역
2024.01.01 ~ 2024.05.31 : 1.030

2024.05.01 ~ 2024.05.31 : 0.256

B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거지역
2024.01.01 ~ 2024.05.31 : 1.030

2024.05.01 ~ 2024.05.31 : 0.256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21, 

32~35
A

2024.01.01

~ 2024.06.26
( 1 + 0.01030 ) x ( 1 + 0.00256 x 26/31 ) 1.01247

22~31 B
2024.01.01

~ 2024.06.26
( 1 + 0.01030 ) x ( 1 + 0.00256 x 26/31 )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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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라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이란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합니“ ”

다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 ·

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개별요인 비교항목❚ 상업지대[ ]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 , 

접 근 조 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 경 조 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너비 깊이 형상 등, , ,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 , , ,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 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 )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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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항목❚ 주택지대[ ]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 ,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상가와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너비 깊이 형상 등, , ,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 , , ,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 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21,

32~35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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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22 B

1.00 1.00 1.00 0.33 1.00 1.00 0.330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은 획지조건 급경사지 에서 열세합니다( ) .

23 B

1.00 1.00 1.00 0.33 1.00 1.00 0.330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은 획지조건 급경사지 에서 열세합니다( ) .

24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5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6 B

0.90 1.00 1.00 1.00 1.00 1.00 0.900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가로의 폭 에서 열세합니다( ) .

27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8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9 B

0.90 1.00 1.00 0.85 1.00 1.00 0.765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가로의 폭 획지조건 고저 에서 열세합니다( ), ( ) .

30 B

1.10 1.00 1.00 1.00 1.00 1.00 1.100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가로의 폭 에서 우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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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근거하여 시점수정 지 “ ” 14 2 5 , 「 」 

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액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 유

사토지 가격수준과 경매통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비교사례 토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비교사례 선정❚

비교사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 , 

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다음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 )㎡지 목

평가

사례
c

종로구

평창동

외98-2 

489 종전주1
주상기타

2022.12.01 일반시가 4,860,000
대

평가

사례
f

종로구

평창동

150-7

241 종일주2
상업용

2022.12.28 일반시가 8,730,000
대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31 B

1.10 1.00 1.00 1.00 1.00 1.00 1.100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가로의 폭 에서 우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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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격차율 검토❚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 ]

구 분
비 교 사 례 비교사례단가 원( / )㎡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 )㎡
격 차 율

비교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 원( / )㎡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f 8,730,000 1.01944 1.000 0.940 8,365,729

1.685
기 준 시 점

비교표준지가액
A 4,902,000 1.01247 - - 4,963,128

산 출 내 역

시점수정 종로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2022.12.28 ~ 2024.06.26)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 교 치

1.00 1.00 1.00 0.94 1.00 1.00 0.940

표준지는 획지조건 면적 형상 에서 열세합니다( , ) .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 ]

구 분
비 교 사 례 비교사례단가 원( / )㎡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 )㎡
격 차 율

비교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 원( / )㎡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c 4,860,000 1.016 1.000 1.000 4,937,760

1.627
기 준 시 점

비교표준지가액
B 2,996,000 1.01247 - - 3,033,360

산 출 내 역

시점수정 종로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2022.12.01 ~ 2024.06.26)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 교 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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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결 정 의 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21, 

32~35
A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 ,

경매통계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68

22~31 B 1.62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 둘째 자리 미만[ : ( ) 절사]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 )㎡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적용단가

원( / )㎡

1~21 4,902,000 1.01247 1.000 1.000 1.68 8,330,000

22 2,996,000 1.01247 1.000 0.330 1.62 1,620,000

23 2,996,000 1.01247 1.000 0.330 1.62 1,620,000

24 2,996,000 1.01247 1.000 1.000 1.62 4,910,000

25 2,996,000 1.01247 1.000 1.000 1.62 4,910,000

26 2,996,000 1.01247 1.000 0.900 1.62 4,420,000

27 2,996,000 1.01247 1.000 1.000 1.62 4,910,000

28 2,996,000 1.01247 1.000 1.000 1.62 4,910,000

29 2,996,000 1.01247 1.000 0.765 1.62 3,750,000

30 2,996,000 1.01247 1.000 1.100 1.62 5,400,000

31 2,996,000 1.01247 1.000 1.100 1.62 5,400,000

32~35 4,902,000 1.01247 1.000 1.000 1.68 8,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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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

1 8,330,000 4,400 36,652,000,000

2 8,330,000 177 1,474,410,000

3 8,330,000 63 524,790,000

4 8,330,000 2 16,660,000

5 8,330,000 5 41,650,000

6 8,330,000 573 4,773,090,000

7 8,330,000 588 4,898,040,000

8 8,330,000 33 274,890,000

9 8,330,000 47 391,510,000

10 8,330,000 5 41,650,000

11 8,330,000 5 41,650,000

12 8,330,000 69 574,770,000

13 8,330,000 850 7,080,500,000

14 8,330,000 886 7,380,380,000

15 8,330,000 23 191,590,000

16 8,330,000 31 258,230,000

17 8,330,000 31 258,230,000

18 8,330,000 144 1,199,520,000

19 8,330,000 85 708,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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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

20 8,330,000 4 33,320,000

21 8,330,000 87 724,710,000

22 1,620,000 938 1,519,560,000

23 1,620,000 849 1,375,380,000

24 4,910,000 877 4,306,070,000

25 4,910,000 873 4,286,430,000

26 4,420,000 271 1,197,820,000

27 4,910,000 397 1,949,270,000

28 4,910,000 53 260,230,000

29 3,750,000 53 198,750,000

30 5,400,000 611 3,299,400,000

31 5,400,000 5 27,000,000

32 8,330,000 1 8,330,000

33 8,330,000 9 74,970,000

34 8,330,000 1 8,330,000

35 8,330,000 2 16,660,000

합계 13,048 86,067,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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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1.1.2. 

거래사례비교법 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 ,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① 「 」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②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3 , 5③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④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⑤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⑥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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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거래

사례
소재지

토지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일자 총거래금액 원( )
토지단가

원( / )㎡
건물면적( )㎡ 지 목 사용승인일 토지거래가액 원( )

1~21, 

32~35
ㄷ

종로구

평창동

187-1

562

종일주2

상업나지 2022.04.19 6,011,999,999

9,050,000

- 전 - 6,011,999,999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22~31 ㅁ

종로구

평창동

509-5

373

종전주1

단독 2022.01.18 1,750,000,000

4,690,000

185.49 대 - 1,750,000,000

지상 건물은 경제적가치 없다고 판단되어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을 별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 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 ”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 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 ”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 「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19 ·」 

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 · . ·

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 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

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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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거래사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ㄷ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거지역

2022.04.01 ~ 2022.04.30 : 0.426

2022.05.01 ~ 2022.05.31 : 0.507

2022.06.01 ~ 2022.06.30 : 0.504

2022.07.01 ~ 2022.07.31 : 0.484

2022.08.01 ~ 2022.08.31 : 0.375

2022.09.01 ~ 2022.09.30 : 0.139

2022.10.01 ~ 2022.10.31 : -0.100

2022.11.01 ~ 2022.11.30 : -0.332

2022.12.01 ~ 2022.12.31 : -0.387

2023.01.01 ~ 2023.12.31 : 0.739

2024.01.01 ~ 2024.05.31 : 1.030

2024.05.01 ~ 2024.05.31 : 0.256

ㅁ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거지역

2022.01.01 ~ 2022.01.31 : 0.357

2022.02.01 ~ 2022.02.28 : 0.356

2022.03.01 ~ 2022.03.31 : 0.369

2022.04.01 ~ 2022.04.30 : 0.426

2022.05.01 ~ 2022.05.31 : 0.507

2022.06.01 ~ 2022.06.30 : 0.504

2022.07.01 ~ 2022.07.31 : 0.484

2022.08.01 ~ 2022.08.31 : 0.375

2022.09.01 ~ 2022.09.30 : 0.139

2022.10.01 ~ 2022.10.31 : -0.100

2022.11.01 ~ 2022.11.30 : -0.332

2022.12.01 ~ 2022.12.31 : -0.387

2023.01.01 ~ 2023.12.31 : 0.739

2024.01.01 ~ 2024.05.31 : 1.030

2024.05.01 ~ 2024.05.31 :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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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수정치 산정❚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 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 ” , ,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 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 “ ” ·

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21, 

32~35
ㄷ

2022.04.19

~ 2024.06.26

( 1 + 0.00426 x 12/30 ) x ( 1 + 0.00507 ) x 

( 1 + 0.00504 ) x ( 1 + 0.00484 ) x 

( 1 + 0.00375 ) x ( 1 + 0.00139 ) x 

( 1 - 0.00100 ) x ( 1 - 0.00332 ) x ( 1 - 0.00387 ) 

x ( 1 + 0.00739 ) x ( 1 + 0.01030 ) x 

( 1 + 0.00256 x 26/31 )

1.03386

22~31 ㅁ
2022.01.18

~ 2024.06.26

( 1 + 0.00357 x 14/31 ) x ( 1 + 0.00356 ) x 

( 1 + 0.00369 ) x ( 1 + 0.00426 ) x ( 1 + 0.00507 ) 

x ( 1 + 0.00504 ) x ( 1 + 0.00484 ) x 

( 1 + 0.00375 ) x ( 1 + 0.00139 ) x ( 1 - 0.00100 ) 

x ( 1 - 0.00332 ) x ( 1 - 0.00387 ) x 

( 1 + 0.00739 ) x ( 1 + 0.01030 ) x 

( 1 + 0.00256 x 26/31 )

1.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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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항목❚ 상업지대[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 , 

접 근 조 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 경 조 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너비 깊이 형상 등, , ,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 , , ,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 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 )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21.

32~35
ㄷ

1.00 1.00 1.00 0.94 1.00 1.00 0.940

사례 대비 본건은 획지조건 면적 에서 열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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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항목❚ 주택지대[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 ,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상가와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너비 깊이 형상 등, , ,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 , , ,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 

접면도로 상태 각지 면획지 면획지, 2 , 3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22 ㅁ

1.00 1.00 1.00 0.33 1.00 1.00 0.330

사례 대비 본건은 획지조건 급경사 에서 열세합니다( ) .

23 ㅁ

1.00 1.00 1.00 0.33 1.00 1.00 0.330

사례 대비 본건은 획지조건 급경사 에서 열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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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24 ㅁ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5 ㅁ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6 ㅁ

0.90 1.00 1.00 1.00 1.00 1.00 0.900

사례 대비 본건은 가로조건 가로의 폭 에서 열세합니다( ) .

27 ㅁ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8 ㅁ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상호 대등합니다.

29 ㅁ

0.90 1.00 1.00 0.85 1.00 1.00 0.765

사례 대비 본건은 가로조건 가로의 폭 획지조건 고저 에서 열세합니다( ), ( ) .

30 ㅁ

1.10 1.00 1.00 1.00 1.00 1.00 1.100

사례 대비 본건은 가로조건 가로의 폭 에서 우세합니다( ) .

31 ㅁ

1.10 1.00 1.00 1.00 1.00 1.00 1.100

사례 대비 가로조건 가로의 폭 에서 우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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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 둘째 자리 미만[ : ( ) 절사]

일련

번호
거래사례단가 원( / )㎡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 원( / )㎡

1~21 9,050,000 1.000 1.03386 1.000 0.940 8,790,000

22 4,690,000 1.000 1.04571 1.000 0.330 1,610,000

23 4,690,000 1.000 1.04571 1.000 0.330 1,610,000

24 4,690,000 1.000 1.04571 1.000 1.000 4,900,000

25 4,690,000 1.000 1.04571 1.000 1.000 4,900,000

26 4,690,000 1.000 1.04571 1.000 0.900 4,410,000

27 4,690,000 1.000 1.04571 1.000 1.000 4,900,000

28 4,690,000 1.000 1.04571 1.000 1.000 4,900,000

29 4,690,000 1.000 1.04571 1.000 0.765 3,750,000

30 4,690,000 1.000 1.04571 1.000 1.100 5,390,000

31 4,690,000 1.000 1.04571 1.000 1.100 5,390,000

32~35 9,050,000 1.000 1.03386 1.000 0.940 8,79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

1 8,790,000 4,400 38,676,000,000

2 8,790,000 177 1,555,830,000

3 8,790,000 63 553,770,000

4 8,790,000 2 17,580,000

5 8,790,000 5 43,950,000

6 8,790,000 573 5,036,670,000

7 8,790,000 588 5,168,520,000

8 8,790,000 33 290,070,000

9 8,790,000 47 413,130,000

10 8,790,000 5 43,950,000

11 8,790,000 5 43,950,000

12 8,790,000 69 606,510,000

13 8,790,000 850 7,471,500,000

14 8,790,000 886 7,787,940,000

15 8,790,000 23 202,170,000

16 8,790,000 31 272,490,000

17 8,790,000 31 272,490,000

18 8,790,000 144 1,265,760,000

19 8,790,000 85 747,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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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

20 8,790,000 4 35,160,000

21 8,790,000 87 764,730,000

22 1,610,000 938 1,510,180,000

23 1,610,000 849 1,366,890,000

24 4,900,000 877 4,297,300,000

25 4,900,000 873 4,277,700,000

26 4,410,000 271 1,195,110,000

27 4,900,000 397 1,945,300,000

28 4,900,000 53 259,700,000

29 3,750,000 53 198,750,000

30 5,390,000 611 3,293,290,000

31 5,390,000 5 26,950,000

32 8,790,000 1 8,790,000

33 8,790,000 9 79,110,000

34 8,790,000 1 8,790,000

35 8,790,000 2 17,580,000

합계 13,048 89,754,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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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근거1.2. 

원가법 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을 말합니다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 . 「

칙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본건 건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12 1 15 , 」 

상태 불량 일부 건물의 파손 및 손상 등으로 경제적가치 없다고 판단되어 평가제외 하였습니다, .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1.3. 

토지 시산가액1.3.1.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 , 

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 「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3 1 , 12 14」 「 」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른 개별 감정7 1「 」 

평가에 의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
토지 시산가액 원( )

1~35 86,067,840,000 89,754,760,000 86,067,840,000

합 계 - - 86,067,840,000

건물 시산가액1.3.2.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현황 12 1 15 , 「 」 

본건 건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상태 불량 일부 건물의 파손 및 손상 등으로 경제적가치 없다고 , 

판단되어 평가제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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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1.3.3. 

구 분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원( )  

토 지 86,067,840,000

건 물 감정평가 외

합 계 86,067,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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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

부동산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1.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가방식에  ,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거하여 원가. 12「 」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 원( )  

토 지 86,067,840,000

건 물 감정평가 외

합 계 86,067,840,000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2. 

구 분 감정평가액 원( )  

부동산 86,067,840,000

합 계 86,067,840,000

.Ⅴ



( 부 동 산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공 부 사 정

면  적(㎡)

단 가(원/㎡) 금 액(원)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대 2종일주 4,4001 서울특별시 113-1 주택건설사업36,652,000,0008,330,0004,400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1772 서울특별시 114-19 주택건설사업1,474,410,0008,330,000177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633 서울특별시 114-20 주택건설사업524,790,0008,330,00063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24 서울특별시 114-22 주택건설사업16,660,0008,330,0002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임야 2종일주 55 서울특별시 577-20 주택건설사업41,650,0008,330,0005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임야 2종일주 5736 서울특별시 577-5 주택건설사업4,773,090,0008,330,000573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임야 2종일주 5887 서울특별시 577-6 주택건설사업4,898,040,0008,330,000588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338 서울특별시 66-174 주택건설사업274,890,0008,330,00033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도로 2종일주 479 서울특별시 66-189 주택건설사업391,510,0008,330,00047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감정평가명세표(토지, 건물)  1 / 5



( 부 동 산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공 부 사 정

면  적(㎡)

단 가(원/㎡) 금 액(원)

감 정 평 가 액
비 고

평창동

대 2종일주 510 서울특별시 66-190 주택건설사업41,650,0008,330,0005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511 서울특별시 66-191 주택건설사업41,650,0008,330,0005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6912 서울특별시 66-195 주택건설사업574,770,0008,330,00069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85013 서울특별시 66-3 주택건설사업7,080,500,0008,330,000850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88614 서울특별시 66-4 주택건설사업7,380,380,0008,330,000886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2315 서울특별시 66-55 주택건설사업191,590,0008,330,00023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3116 서울특별시 66-77 주택건설사업258,230,0008,330,00031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3117 서울특별시 66-78 주택건설사업258,230,0008,330,00031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감정평가명세표(토지, 건물)  2 / 5



( 부 동 산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공 부 사 정

면  적(㎡)

단 가(원/㎡) 금 액(원)

감 정 평 가 액
비 고

임야 2종일주 14418 서울특별시 577-18 주택건설사업1,199,520,0008,330,000144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임야 2종일주 8519 서울특별시 577-19 주택건설사업708,050,0008,330,00085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420 서울특별시 66-192 주택건설사업33,320,0008,330,0004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8721 서울특별시 113-9 주택건설사업724,710,0008,330,00087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임야 1종전주 93822 서울특별시 113-5 1,519,560,0001,620,000938

종로구

평창동

임야 1종전주 84923 서울특별시 113-6 1,375,380,0001,620,000849

종로구

평창동

대 1종전주 87724 서울특별시 113-7 4,306,070,0004,910,000877

종로구

평창동

대 1종전주 87325 서울특별시 113-8 4,286,430,0004,910,000873

종로구

평창동

전 1종전주 27126 서울특별시 114 1,197,820,0004,420,000271

종로구

평창동

감정평가명세표(토지, 건물)  3 / 5



( 부 동 산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공 부 사 정

면  적(㎡)

단 가(원/㎡) 금 액(원)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대 1종전주 39727 서울특별시 114-2 1,949,270,0004,910,000397

종로구

평창동

대 1종전주 5328 서울특별시 454-7 260,230,0004,910,00053

종로구

평창동

다가구용 철근콩크리트조가 동소 454-7

단독주택 평슬래브지붕(위지상)

(3가구) 2층

[도로명주소]

지하1층 36.03서울특별시 경제적가치감정평가 외-88.85

종로구 없음

1층 26.41평창31길

24

2층 26.41

대 1종전주 5329 서울특별시 454-8 198,750,0003,750,00053

종로구

평창동

대 1종전주 61130 서울특별시 113-10 3,299,400,0005,400,000611

종로구

평창동

대 1종전주 531 서울특별시 113-11 27,000,0005,400,0005

종로구

평창동

대 2종일주 132 서울특별시 66-194 주택건설사업8,330,0008,330,0001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감정평가명세표(토지, 건물)  4 / 5



( 부 동 산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공 부 사 정

면  적(㎡)

단 가(원/㎡) 금 액(원)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대 2종일주 933 서울특별시 66-193 주택건설사업74,970,0008,330,0009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134 서울특별시 66-6 주택건설사업8,330,0008,330,0001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대 2종일주 235 서울특별시 66-95 주택건설사업16,660,0008,330,0002

종로구 계획승인부지

평창동

합   계 ￦86,067,84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명세표(토지, 건물)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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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  감 정 평 가 요 항 표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평창동롯데캐슬로잔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지 리 적 위 치

본건 주위 대로변은 중, 저층의 업무시설, 근린상가,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후면은

고급주택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 시 됩니다.
주  위  환  경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교  통  환  경

일련번호(1~21, 32~35)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노폭 1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일련번호(22,23,26,29) : 지적도상 맹지상태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4,28)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25, 27, 30, 3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10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접  면  도  로

일련번호(1~21, 32~35)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입니다. 

일련번호(22,23) :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일련번호(24)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일련번호(25,30,31)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입니다.

일련번호(26)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 평지입니다.

일련번호(27)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 토지입니다.

일련번호(28,29)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지세 및 형상

일련번호(1~21, 32~35) : 일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토지입니다. 

일련번호(22, 23) :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4~28, 29~31) :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03)(평창동 113-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20-07-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3-07-06)(고도지구결정(변경)(안)(24m이하(완하시

28m이하))),건축선(2022-03-18)

일련번호(2,4,12,14,15,20,32,3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03)(평창동 113-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20-07-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3-07-06)(고도지구결정(변경)(안)(24m이하(완하시

28m이하))),건축선(2019-03-15)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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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  감 정 평 가 요 항 표

일련번호(3,5,6,7,10,11,13,16,17,1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03)(평창동 113-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3-07-06)(고도지구결정(변경)(안)(24m이하(완하시 28m이하)))

일련번호(8,9,19,33,3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03)(평창동 113-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3-07-06)(고도지구결정(변경)(안)(24m이하(완하시

28m이하))),건축선(2019-03-15),

일련번호(2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03)(평창동 113-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20-07-02)(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3-07-06)(고도지구결정(변경)(안)(24m이하(완하시

28m이하))),건축선(2022-03-18)

일련번호(22,23,26,29)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4,28)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일련번호(25,27,30,31)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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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그 밖의 사항



광역위치도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13-1 외

N

1



상세위치도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13-1 외

N

1





사진용지  1 / 5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전경



사진용지  2 / 5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사업지 남서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사업지 동측에서 촬영)



사진용지  3 / 5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113-8번지 일원)

본건 전경(113-7번지 일원)



사진용지  4 / 5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454-7,454-8번지 일원)

주위 환경(사업지 남서측에서 촬영)



사진용지  5 / 5

사 진 용 지

주위 환경(사업지 동측에서 촬영)




























